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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2 3 부

결

사       건 2017나1339  특허권침해 지등

원고, 항소인 A

고, 항소인 에스 이 콤 주식회사

1심 결 울 앙지 법원 2017. 2. 10. 고 2015가합548559 결

변  종 결 2017. 11. 15.

 결  고 2017. 12. 1.

주 문

1. 원고  항소를 각 다.

2. 항소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구취지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  가. 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,000원 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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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15%   계산  원  지 라. 

  나. 고는 [별지] 재 스 솔루  생산, 사용, 양도, 여, 입 거나 양도 

는 여를  청약, 시를 여 는 아니 고, [별지] 재 스 솔루  인

 포 여 스를 공 여 는 아니 며, [별지] 재 법  사용 여 는 아

니 다. 

  다. 고는 고  용  본 , 지 , 업소, 직 매 , 창고, 리 에 보  

는 사용 고 있는 [별지] 재 스 솔루  폐 고, [별지] 재 스 솔루 이 

구  컴퓨  그램  고  컴퓨   버 부  삭 라.1)

2. 항소취지

1심 결  아래에  지  명 는 원   청구취지 재 1.나.항  1.다.항에 

해당 는 원고 소 부분  취소 다. 고는 원고에게 1,000,000,000원  이에 여 

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15%   계산  원  

지 라.  청구취지 재 1.나.항  1.다항과 같  결  구 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  가. 이 사건 특허 명

   1) 발명의 명칭: 고 능  갖는   신 번  시 스 공 법  장

1) 원고는 이 사건 1심에  “별지 1 내지 5” 재 스 솔루 에  생산 등 지  폐 를 구 다가 

1심 결 고 후 2017. 3. 17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에  “별지 1 내지 2” 재 스 솔루 에  생

산 등 지  폐 를 구 는 것  청구취지를 감축 고, 2017. 10. 13. 이 법원 1회 변 일에  

“별지 1” 재 스 솔루 에  생산 등 지  폐 를 구 는 것  청구취지를 다시 감축 다. 

 “별지 1” 재 스 솔루  1심 결  [별지 2] 고실시 명2 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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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) 분야

   본 명  신자   단말 에 고  부가 보에 상 는 웹사이트 는 번  

연결 보를 포함 는 신 번 를  재생 는 법  장 에  것이다(1면 요약).

   나) 종래  

   신 번  시(Caller ID:CID) 스란 신자  번 를 통  개시 에 신자   

는 시 단말 에 시 여 주는 스이다(2면 25행).

【청구항 8】 통신 회사  스 공 장 가   신 번  시 스를 공

는 법에 있어 , 신자   단말 부  신자  통  요청  신 는 단

계; 상  통  요청에 상 여 복권 데이 베이스 부  부가 보인  복권 당첨 결

과  상   복권 당첨 결과  연결 보를 추출 는 단계;   통신망  통해 

상   복권 당첨 결과, 상  연결 보  상  신자에 상 는 신 번 를 포함

는 페이징 신 를 상  신자   단말  송 는 단계를 포함 , 상  연결 

보는, 상  신자  택에 해 상   복권 당첨 결과에 상 는 웹사이트  링

크 는 것  특징  는 고 능  갖는   신 번  시 스 법.

   2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1. 10. 29./ 2003. 11. 21./ 408127

   3) 특허권자: 원고

   4) 청구범위(이  이 사건 특허 명  청구항 8항2)  ‘이 사건 8항 명’이라 

고, 나 지 청구항에 여는 재를 생략 다)

   5) 발명의 개요

2) 고가 2016. 11. 8. 원고를 상  이 사건 특허 명에 여 등 효심 (특허심 원 2016당3518)  청

구 자 원고는  심 차에  2017. 5. 22. 이 사건 특허 명  청구항 1항  8항  는 내용  

청구를 고, 특허심 원  2017. 8. 10. 원고   청구를 인 고 고  효심 청구를 각

는 심결  며,  심결  2017. 9. 12. 었다. 이에 라 이 사건 특허 명  청구항 8항  원고

 2017. 5. 22.자 청구에 여  같이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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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종래 에 른 신 번  시 법에 르면, 신자  에 신 번 만이 시 어 

신자가 신 번  함께 고만  시 며, 상  고에 상 는 웹사이트 는 번  

연결  공 지 못 는 이 있다(2면 39행).

   다) 해결 는  과

   본 명  목  신자   단말 에 고  부가 보에 상 는 웹사이트 는  

번  연결 보를 포함 는 신 번 를 공 는 신 번  시 법  장 를 공 는 것

이다(2면 49행).

   본 명  다른 목  사용자가 자신   단말  는 PDA 등에 등  많  사람들에 

여 자신이 원 는 고  부가 보를 포함시  신자   단말 에 신자가 원 는 

고를 공 는 신 번  시 법  장 를 공 는 것이다(3면 1행).  

   라) 과  해결 단

   도 1  본 명  람직  일 실시 에 른 고 능  갖는   신 번  시 

스 공 시스  구 도이다(3면 55행). 도 1  참조 면, 고 능  갖는   신 번  

시 스 공 시스  단말 (119), 지국(115), 지국 어 (113), (103), 인증 

(105), 스 공 장 (101) 등  포함 다(4면 4행).

   이동 통신 시스 에 있어 는 지국(115)과 이동 단말 (119) 간에 소  어 데이 를 송

신함 써 이동 단말 (119)에 여 통신 능  행 게 다. 그리고 이러  어 데이 는 

신자에게 본 인 출자  번  데이 를 안내 는 것에 이르 지 다양 게 포함   있다

(4면 13행). 특히, 신자  번  데이  안내  경우에는 이것이 본  통  능  공 는 

것과는 크게 이 없  에 부가 인 스 능  통해 공   있다. 그리고 이러  

신자  번  데이  안내는 스에 가입  이동 단말 (119)에 여 페이징 채  통 여 

출 데이 를 송출   해당 번  데이 를 부가 여 송 는 것도 가능 고,  트래  채  

당과 동시에 트래  채  통 여 해당 단말 (119)에 여 공 는 것도 가능 게 는데, 

통상  경우에는 출자가 통 에 앞  출자  번  데이 를 근거  출자를 악   있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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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 출 데이 에 부가 여 출자  번  데이 를 송신 는 것이 람직 게 다(4

면 16행). 본 명에 른 시스  신자   단말 (119)에 신자   번  함께 고

를 공 다. 이를 해 (103)는 스 공 장 (101)  연결 어 있 며, 스 공 장

(101)는 고 데이 베이스(107), 복권 데이 베이스(109), 벨소리 데이 베이스(111) 등과 결합 어 

있다(4면 30행). 복권 데이 베이스(109)에는 신자   단말 (119)에 공  복권 스에 

 경품  당첨 보 등이 장 다. 그리고 벨소리 데이 베이스(111)에는 신자   단말

(119)에 다운   있는 벨소리 , 소리 등이 장 다.  번  복권 스는 신 번  

스 신청자이거나,  번  복권 신청자인 통신 회사  가입자에게 공   있다(4면 37행). 

 번  복권 스를 통해 복권  만드는 용  일  있다. 그리고  번  복권 스

에 는  번 를 임  택 여 사용자에게 상품, 상  택과 즐거움  다. 이용 

법  이용자가 복권 액  부여 는 법, 고 업체가 상품이나 상  부여 는 법, 여러 이용

자  복권 액  모아   이용자에게 주는 법 등이 있다(4면 42행).

   도 6  본 명  람직  일 실시 에 른  복권 당첨 면  구  나타낸 도면이다(6

면 31행). 도 6  참조 면, 통신 회사가 고 능  갖는   신 번  시 스를 

공  ,  복권도 함께 공   있다. 신자  통  요청  신  통신 업체  스 공 

버(101)는 임  복권 추첨  실행 고, 사용자  복권 당첨 여부를 상  고  신 번

 함께 신자   단말 (119)에 송 다(6면 32행). 고(505)  신 번 (503)가 공

며,  복권에 당첨  경우에는 복권 당첨 시지(601)가 신자   단말  면(501)에 시

다(6면 36행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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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고 실시 명

  고는 [별지] 재  같   부가 스를 공 고 있는데,  부가 스

에는 ① 자 주  단  시지 스(SMS)에  여 사진, 소리, 동 상 등  

티미 어 시지를 작 여 보낼  있는 스 , 특  웹사이트 는 번

 연결 는 능도 공 는 Biz SMS/MMS(Multimedia Message Service) 스  

② 상 고를 신  고객에게 맞춤쿠폰, 상품 상 보 등  택  공 는 고 

스 , 동 상이 포함  량  MMS를 송 는 능  공 는 AD on-Air 

스가 포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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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50, 51, 52, 53, 85, 87, 93 증(가지번  있는 

것  가지번  포함, 이  같다)  각 재, 변  체  취지 

2. 당사자의 주장 

  가. 원고  주장 요지

  고는 아래  같  이  이 사건 8항 명에  원고  특허권  침해

므 , 청구취지 재  같이 고 실시 명에  생산, 사용, 포, 스 공 등 

지   이를 폐  가 있고,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  인  손해 상 가 있다.3)

   1) 이 사건 특허 명  그 회복등  신청 당시 출  사업 안   추가 증거자

료들에 추어 볼  양도 는 여  청약  법  실시 고 있었 므 , 그 회

복 등 에 고 명  자가 존재 지 않는다.

   2) 고 실시 명   복권 당첨 결과 보를 포함 는   그  복권 

당첨 결과  연결 보를 장 는 복권 DB  각각 연결 어 보를 송 신 고, 

 복권  일종인 행운권 DB를 이용 여  복권 당첨 결과  연결 보를 신

자 단말  송 는 스 , 신자 에 신번  공  부가 보(  복권 당

첨 결과)에 상 는 웹사이트  연결 보 지 공 다는 에  이 사건 8항 

명과  과 가 동일 고, 이 사건 8항 명  모든 구 요소를 그  포함

고 있거나 그  균등  구  포함 고 있 므 , 고 실시 명  이 사건 8항 

명  권리범 에 속 다. 

   3)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 당시 에  복권 스를 공 다는 도  

개 만 존재  뿐 모 일 복권 스 공   이 구체 어 있었다거나 

3) 원고는 이 법원 1회 변 일에  [별지] 재 고 실시 명이 이 사건 8항 명  침해함  원인  

여 침해 지  폐  손해 상  구 는 이외에 나 지 주장들  모  철회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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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 구 해 낼 단말 가 존재 지 않았 므 , 그 분야에  통상  지식  

가진 사람(이  ‘통상  자’라고 다)이 행 명  롯  공지 부  고 

실시 명  용이 게 도출해 낼  있다고 보  어 다. 라  고 실시 명  자

실시 에 해당 다고 보  어 다.

  나. 고  주장 요지

   1) 이 사건 특허 명  회복등  신청 당시 실시 고 있지 않았 이 명 여 그 

회복 등 에 고 명  자가 존재 다고  것이므 , 이 사건 특허 명  회

복등  효이다. 라  효임이 명  이 사건 8항 명에 근거  원고  이 

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 다.

   2) 이 사건 8항 명  신자   통  요청  신 고 그에 상 여  

복권 당첨 결과  연결 며,  복권 당첨 결과에 상 는 웹사이트  링크 는 것

 특징  는   신 번  시 스를 공 는 법인데, 고 실시

명   통  요청,   스, 신 번  시 스 등  구 이 결여

어 있 므 , 이 사건 8항 명 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.

   3)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 당시 이동통신 단말  자 시지  복권 당첨 사실  

공 여 시 고 사용자  통 버튼 입 에 라 그 복권 당첨에  구체 인 

 안내 보  연결 는 ,  복권 당첨 결과를 고  체 는  등  이

미 공지 어 있었는 , 고 실시 명   공지   아래 행 명 등 부  용

이 게 도출   있는 것이어  자 실시 에 해당 다. 라  고 실시 명  

이 사건 8항 명과  요도 없이 이 사건 8항 명  권리범 에 속 지 

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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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회복등록의 적법 여부

  가.  법리

  자 있는 행 처분이 당연 효가  여는 그 자가 법규  요  부분  

  것  객  명  것이어야 며, 자가 고 명 지 

여부를 별함에 있어 는 그 법규  목 , 미, 능 등  목  고찰함과 동

시에 구체  사안 자체  특 에 여도 합리  고찰 여야 다. 그리고 행

처분  상이 는 법 계나 사실 계가  없는 사람에게 행 처분   에

는 그 자가 고도 명 다  것이나, 행 처분  상이 지 아니 는 어떤 

법 계나 사실 계에 여 이를 처분  상이 는 것  인  만  객 인 

사 이 있는 경우  그것이 처분 상이 는지  여부가 그 사실 계를 히 조사

여야 소 질  있는 에는  이를 인  자가 다고 지라도 

외 상 명 다고  는 없다( 법원 2004. 10. 15. 고 2002다68485 결, 법원 

2010. 10. 23. 고 2010 17304 결 등 참조).

  나. 단

   1) 앞  든 증거   9 증  재에 면, 이 사건 특허 명에  특허권

 2009. 11. 22. 등 료 불납  이  소멸등  사실, 원고는 2010. 8. 23. 구 특허

법(2011. 5. 24. 법  10716  개   것, 이  같다) 81조 3 3항4)에 

4) 구 특허법 81조 3(특허료  추가납부 는 보 에  특허출원과 특허권  회복 등) 

   ① 특허권  등  고자 는 자 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 없는 사  말미암아 81조 

1항  규 에  추가납부 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 지 아니 거나 81조 2 2항  규 에 

 보 간 이내에 보 지 아니  경우에는 그 사 가 종료  날부 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

납부 거나 보   있다. 다만, 추가납부 간  만료일 는 보 간  만료일  늦  날부  6월

이 경과  에는 그러 지 아니 다

   ③ 81조 1항  규 에 른 추가납부 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 지 아니 거나 81조 2 2항  

규 에 른 보 간 이내에 보 지 아니 여 실시 인 특허 명  특허권이 소멸  경우 그 특허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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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특허 명에  특허권  회복등  신청 고, 같  

날 이 사건 특허 명에  특허권  회복등 이 이루어진 사실, 원고는  회복등

신청  면  신청 에 “원고가 이사  있는 주식회사 국가를 통 여 이 사건 특

허 명에  솔루  생산 고, 등  추납 간  그 생산  솔루  안 는 

 포/ 다.”라고 재 는 편, 구 특허법 시행규 (2011. 2. 25. 지식경

부  171  개   것) 55조 2 2항5) 1 에 른 “추가납부 간 

는 보 간 만료일에 그 특허 명이 실시 이었  증명 는 ”  주식회사 

국가  사업자등 증  2010. 1. 12.자 사업 안 를 출  사실,  사업 안 에는 

아래  같  내용이 재 어 있는 사실  각 인   있다.

는 추가납부 간 는 보 간 만료일부  3개월 이내에 79조  규 에 른 특허료  3 를 납부 고 

그 소멸  권리  회복  신청   있다. 이 경우 그 특허권  계속 여 존속 고 있  것  본다.

5) 구 특허법 시행규  55조 2(특허료 추가납부 는 보 에 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  회복) ② 법 

81조 3 3항에 라 특허권  회복  신청 고자 는 특허권자는「특허등  시행규 」별지 

16  식  납부 에 그 취지를 고 다  각  를 첨부 여 특허청장에게 출 여야 다.

   1. 추가납부 간 는 보 간 만료일에 그 특허 명이 실시 이었  증명 는  1통

   2. 리인에 여 차를 는 경우에는 그 리권  증명 는 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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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 인 사실  앞 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  사업 안 에 이 사건 

특허 명에 라 생산 었거나 생산  건에  구체  보가 없고, 사업 안  

상 이 명시  나타나지도 않 며, 단지 이 사건 특허 명  용  사업 가능

 시 는 내용만 재 어 있어 이  같  사 만  원고가 이 사건 특허 명

 실시 고 있었  인 에는 어 거나 부족 다고 라도, 특허청장이  

같  사업자등 증  사업 안  내용  신뢰 여 이 사건 특허 명이 회복등  

상이 는 것  인 만  객 인 사  있었다고 이 상당 다. 그 다면, 

이러  경우 특허청장 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 명  실시 고 있었는지 여부에 

여 사실 계를 히 조사 여야만 소 이 사건 특허 명이 실시 인 특허

명  회복등  상이 는지 여부가 질  있다고  것이므 ,  특허

청장이 원고  이 사건 특허 명 실시 여부를 인 여 이 사건 특허 명에  특허

권  회복등  허여  자가 있다고 라도 그러  자가 외 상 명 다고  

는 없다. 

라  이 사건 특허 명에  특허권  회복등 에 고 명  자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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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가) 분야

   본 명  이동통신 를 이용  고 시스 에  것이다. 보다 상 게는 각종 고 

보를 공 는 보 공자가 이동통신망 는 일  회 (Public Switched Telephone 

Network)망  통해  ,  출 ,  데이  등  이동통신  사용자 부  고 

보 신  신청 아 해당 신청 내용  장 고, 각 사용자들  신청 내용에 라 해당 고  

간략 보  함께 (call back) 번  는 인  사이트 주소를 시지 송 시스 (Short 

Message Service ; 이 , SMS라 약칭함)  통해 이동통신  송신  후 고 보 공 회

를 여 추후 사용자에게 소  품  공 며, 고 보 신후 사용자   번  

송에 라 해당 고  상  보를 송 거나 는 사용자  인  사이트 주소 택에 

른 추가 보 요구시 이동통신 를 해당 고 내용이 어 있는 인  사이트에  

있어 이를 당연 효라고  는 없 므 , 이  다른 에  고   주장  

아들이지 아니 다.

4. 피고 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특허권침해소송  상 이 조 등  는 품 는 사용 는 법이 공지  

만  이루어지거나 통상  자가 공지 부  용이 게 실시   있는 경우

에는 특허 명과  요 없이 특허 명  권리범 에 속 지 않게 므 ( 법원 

2004. 9. 23. 고 2002다60610 결, 법원 2013. 9. 12. 고 2012다36326 결 등 

참조), 이 에 는 고 실시 명이 자 실시 에 해당 는지 여부에 여 우

 단 다. 

  가. 행 명6) (  22 증)

  행 명  2001. 1. 15. 공개  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-0002782 에 게재  

‘이동통신 를 이용  고 시스 ’에  것 , 그 주요 내용  다 과 같다.

6) 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인용 명 1  시  것이다.



- 13 -

속   있도  는 이동통신 를 이용  고 시스 에  것이다(2면 5행). 

   나) 종래  

   근에 는 컴퓨 를 통  데이  통신 능  이동통신 에 목시  이동통신 에  

 인  등  데이  통신망에 속 여 사용   있도  는 이 개 어 사용자들  

폭  심  얻고 있다(2면 19행). 이  같이  ,  출 ,  데이  등  이동통

신 는 이동통신  본연  능인 통  능 이외에 데이  통신 행 등 사용자  편리를 

도모  해 차 다각 고 있는 실 이다(2면 22행). 그러나, 상   같  종래  이동

통신 는 본 인 통  능 이외에 간단  데이  통신 능 등  행  뿐, 사용자가 이동

통신 를 통해 특  업이나 공  등  상업/공익용 고 보 스를 공   있도  

는 시스 이 개 어 있지 않다(2면 24행). 

   다) 해결 는  과

   본 명  목  보 공자가 이동통신망 는 일  회 망  통해 이동통신  사용

자 부  고 보 신  신청 아 각 사용자  보를 장 고, 각 사용자에게 해당 고  

간략 보를 시지 송 시스  통해 이동통신  송  후 고 보 공 회 를 

여 추후 사용자에게 소  품  공 도  는 이동통신 를 이용  고 시스  

공 는 데 있다(2면 28행). 

   본 명  다른 목  보 공자가 각 사용자에게 송 는 해당 고  간략 보  함께 

 번  는 인  사이트 주소를 이동통신  송신 여 고 보 신후 사용자  

 번  송에 라 해당 고  상  보를 송 거나 는 사용자  인  사이트 

주소 택에 른 추가 보 요구시 이동통신 를 해당 고 내용이 어 있는 인  사

이트에  속   있도  는 이동통신 를 이용  고 시스  공 는 데 있다(2면 

32행).

   라) 과  해결 단

   이러  목  달   본 명에 른 이동통신 를 이용  고 시스  고 

보 데이  신  신청 며, 지국  통해 입 는 고 보 데이 를 신 여 스 이

는 이동통신 ; 이동통신  고 보 데이  송신  어 는 이동통신 국과;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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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 국에 연결 어 이동통신 를 통  사용자  고 보 데이  신 등 에 요

  보 , 등  사용자  립 액 인, 사용자에게 송  고 보 데이  추가 

보, 고 상품 안내, 각종 이벤트에  보를 공 는 ARS부 ; ARS부   안내

에 라 사용자가 입 는 사용자 신상 보, 신 고자 는 고 분야 등  장 여 사용자 

등  행 고, 등  사용자  립 액, 해당 고 보 데이  추가 보, 고 상품 안

내, 각종 이벤트에  데이 를 장 며, 장  여러 고 보 에  등  각각  사용

자가 원 는 고 보를 여  번  는 인  사이트 주소가 첨부  고 보 

데이  송  어함과 동시에 고 보 데이  송이 이루어지면 송 회 를 립 여 

는 보 공자 버 ; 보 공자 버에  출 는 해당 고 보 데이 를 이동통신 

국  통해 이동통신  송 는 SMS부  구  것  특징  다(2면 37행). 

도 2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2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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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
소 피고 실시발명 선행발명 

1

발신  단말  수신  단말

 문 화 청  수신하는 단계

- 정보 제공  서버에서 출 는 해당 고 

정보 를 동 신 환  해 동

신  전송하는 SMS7) (2  48행)

2

상  문 화 청에 상 하여 

베 스  가 정보를 시하는 아

, 가 정보 및 그 가 정보  

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

- 정보 제공  서버(50)는 … 저  여러 

고 정보 에서 등  각각  사 가 원하는 

고 정보를 설정하여 콜백 전화번호 또는 

넷 사 트 주소가 첨  고 정보  

전송  제어(3  10행).

3

수신  단말 , 추출  아  및 

발신 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신호 , 

추출  가 정보, 연결 정보 및 발신

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

하는 단계

- 설정  고 정보 에 콜백 전화번호, 

넷 사 트 주소를 첨 하여 동 신  

전송[  2a S31]

- 각 사 들  신청 내 에 라 해당 고

 간략 정보  함께 콜백(call back) 전화번호 

또는 넷 사 트 주소를 시  전송 시스

(SMS)  해 동 신  송신(2  9행)

- 콜백 전화번호 또는 넷 사 트 주소가 

첨  고 정보  전송(2  47행)

4

전송  아 에 상 하는 가 정보는 

고, 공 사항 및 뉴스  어느 하나

서 수신  단말  리에서 추

출 거나 가 정보 제공  

수신 어, 수신  단말 에 발신  

전화번호  함께 시 는 것

- 정보 제공  서버(50)에 저  여러 고 

정보는 사전에 각 고주  제공받는 각종 

상  등에 한 정보(3  16행)

- 수신  고 정보 를 스플 [  

2a S42]

5

상  연결 정보는 수신  선택에 

해 가 정보에 상 하는 웹사 트 또

는 전화 번호  링크 는 것

- 콜백 전화번호 또는 넷 사 트 주소가 

선택  ARS에 접속 어 성 안내에 라 

추가정보를 청취하거나 웹서버를 해 넷 

사 트에 접속하여 추가정보 확 [  2b]

  나. 고 실시 명과 행 명  

   1) 구성요소별 대응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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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웹서버(web server)(70)는 동 신 환

(30)에 연결 어 , 동 신 (10)를 

해 스플 는 고 정보 에 포함

 넷 사 트 주소가 사 에 해 선택

는 경  해당 넷 사 트에 바  접속

 함(3  34행)

6

상  가 정보는 상  베 스를 

비한 서버에 접속한 사 에 해 

등 는 것 거나 전화 복  당첨 결

과를 포함하는 것  고를 포함하는 

정보제공서비스

- 정보 제공  서버(50)에 저  여러 고 

정보는 사전에 각 고주  제공받는 각종 

상  등에 한 정보(3  16행)

     2) 구성요소별 분석

    가) 구성요소 1

     ⑴ 고 실시 명  ‘ 고를 포함 는 이동통신  보 공 스’에  것이

고, 행 명  ‘이동통신 를 이용  고시스 ’에  것  그 분야가 

동일 다. , 고 실시 명  구 요소 1과 행 명   구 요소는 모  신

자  단말 (SMS부)8) 부  신자  단말 (이동통신 )  자통 ( 고 보 

데이 ) 요청  신 다는 에  동일 다.

  다만, 고 실시 명  고 보를 송함에 있어  MMS9)를 사용 는 것도 

포함 는 면, 행 명  고 보를 송함에 있어  MMS를 사용 는지 여부를 명

시  개시 고 있지 않다.

   그런데, SMS를 이용 여 송 는 보를 MMS를 이용 여 송 는 것  

7) SMS란 Short Message Service  약칭 , 에 라 는 트래  채 뿐만 아니라 페이징 채 도 이

용 여 자 등  송 는 통신 스를 말 다.
8)  안  고 실시 명  구 요소에 는 행 명  구 요소를 재  것이다. 이  같다.

9) MMS란 Multimedia Message Service  약칭 , 주  트래  채  이용 여 자, 사진, 동 상,  

등  송 는 통신 스이다.



- 17 -

변경 는 것  통상  자라면 통상  창작 범  내에  히 변경   있는 사

항에 불과 다고  것이고, 그  인  효과 역시 통상  자가   있는 범

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 상당 므 , 통상  자라면 행 명 부   구

요소 1  도출 는 데 별다른 어 움이 있다고   없다.

     ⑵ 이에 여, 원고는 고 실시 명   단말 가 고 데이 를 요청

는 것인 면, 행 명   단말 가 아니라 SMS부  같  PC가 고 데이 를 

요청 는 것이라는 에 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. 

  살 건 , 고 실시 명에  단말 가 드시  다고 보  어

울 뿐만 아니라 앞  든 증거에 면 고 실시 명  구체 인 인 Biz 

MMS/SMS 스  AD on-Air 스  경우 DB Agent10) 등과 같  PC 버를 이

용해  고 자를 송 는 사실  인   있는데, 이에 면 고 실시 명  

DB Agent 등과 같  PC 버를 이용해  고 자를 송 는 것  포함 다는 에

 행 명  SMS부 는 SMS부  보 공자 버가 결합  구 과 실질  

동일 다고  것이다. 라  원고   주장  아들이지 아니 다.

    나) 구성요소 2 

     ⑴ 고 실시 명  구 요소 2  행 명   구 요소는 자통  요청에 

상 여 데이 베이스( 보 공자 버에 장  여러 고 보) 부  부가 

보( 고 보)  그 부가 보  연결 보(  번  는 인  사이트 주

소)를 추출( 송  어) 다는 에  동일 다.

10) 고 실시 명에 재  에 면, DB Agent란 DB system  리 며 SK 드 드 G/W[Gateway

 약칭 , 재 사용자가  트워크{ 히는 그 트(segment)}에  다른 트워크(인  등)  

이동  해 드시 거쳐야 는 거  미 다]에 용량 송처리를 행 는 시스  가리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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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만, 고 실시 명  자통  요청에 상 여 데이 베이스 부  부가 

보를 지시 는 아이 를 추출 는 것도 포함 는 면, 행 명에는 고 보 아

이 를 추출 는지 여부가 명시  나타나 있지 않지만,  7 증  3  재에 

변  체  취지를 종합 면,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 이 인 2001. 3. 15. 국  

공개공보 WO2001-19093  공개  ‘지능  트워크에  (CALL) 어’에  

명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단계 S24에  신  스 어장 (CSE)11)가 신 단말

 번  A#에 여 신  스 어장 (A-SCP)12)에 근 고, 컨  택자

에 여 특  컨  택자에 당  URL  요청 면, 이어지는 단계 S25에  

A-SCP는 CSE에 답 여 컨  택자에 당  URL 주소를 포워 는 과 이 개

시 어 있는 사실  단계 S26에  CSE는 URL과 스 타입  포함 는 인사말 컨

 요청  WAP13) 버를 향해 생시키고 WAP 버는 단계 S27에  인사말 컨

를 생 며, WAP 버는 단계 S29에  생  인사말 컨   URL 주소

를 착신 단말 MS-B  연  WAP 사용자 에이 트(WAP 클라이언트/WTA 클라이언

트)에게  연계 여 송 고, 착신 단말에 신 단말  신원( 번 )이 착신 단말  

인 페이스(man machine interface, MMI)에 공 는 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

시 는 과 이 개시 어 있는 사실  인   있 므 , 통상  자라면 행

명에  공개공보에 해 공지  내용  결합함 써  구 요소 2를 용이

게 도출   있다고 이 상당 다. 

11) CSE(CAMEL Service Environment)는 CAMEL 스 경  미 다. 그리고 CAMEL(Customized 

Application for Mobile network Enhanced Logic)  향상   트워크 직  상용 어 리 이  

미 다.
12) A-SCP(a Service Control Point)는 신 단말에 연결  스 어지  미 다.

13) WAP(Wireless Application Protocol)는 인  송규약   인  통신 는 다른 컴퓨

 용  해 실시 는 국   미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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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⑵ 이에 여 원고는, 고 실시 명  자통  요청  신 면 그에 상

여 데이 베이스에  부가 보를 추출 는 면, 행 명  보 추출과 이 고 실

시 명과 상이 다고 주장 다. 

  살 건 , 앞  든 증거에 면 고 실시 명  [별지]  2면 그림에 나타

난  같이 Biz MMS/SMS 스  경우 자통  요청  신   그에 상

여 데이 베이스 보를 추출 는 것이 아니라 SMS부에  자통  요청  보내  

에 이미 송  부가 보가 DB Agent에 해 결 는 사실  AD on-Air 스

는 가맹  고 에 상 여 AD on-Air 스 공자가 고 버 부  신

자에게 송  고를 추출 는 사실  각 인   있 므 , 이 부  고 실시

명  보 추출과  행 명에  보 공자 버  운 자가 장  여러 고 

보 에  등  각각  사용자가 원 는 고 보를 는 구 과 동일함  알 

 있고, 갑 53, 54, 80, 85, 86 증  각 재만 는 원고   주장사실  인

에 부족 며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. 라  원고   주장도 이  없다.

    다) 구성요소 3

    고 실시 명  구 요소 3과 행 명   구 요소는 신자  단말 (이동

통신 ) , 추출  아이   신자  번 를 포함 는 신 , 추출  부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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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( 고 보), 연결 보(  번  는 인  사이트 주소)  신자  

번 를 포함 는 신 를 송(SMS를 통해 송신 는 송) 는 에  동일 다( 고 

실시 명에  Biz MMS/SMS 스는 신자  단말  DB Agent 부  신  

MMS를 송 고, AD on-Air 스는 가맹  고 버 부  택  상통 , 

MMS, 쿠폰 고를 달 게 다).

    편, 데이 베이스 부  부가 보를 지시 는 아이 를 추출 여 송 는 구

  7 증  3(국  공개공보 WO2001-19093 )에 공지  내용에 이미 개

시 어 있  앞  본  같고(이는 구 요소 4에 도 마찬가지이다), 다만, 행

명에는 신자  번 를 포함 는지 여부가 명시  나타나 있지 않지만, 통상

 SMS를 이용  시지 송에  신자  번 가 신자  단말에 시 는 것

이 일 이므 , 고 보를 SMS를 이용 여 송 는 행 명  경우에도 신자  

번  신자  단말  송 는 구 이 당연히 포함 어 있다고 이 상당 다.

    라  고 실시 명  구 요소 3  행 명   구 과 동일 거나 통상  

자가 행 명   구    공개공보에 여 공지  내용  결합함

부  용이 게 도출   있는 것이다.

    라) 구성요소 4

    고 실시 명  구 요소 4  행 명   구 요소는 송  아이 에 상

는 부가 보가 고, 공지사항  뉴스  어느 나( 고 보) , 부가 보 

공 장 ( 보 공자 버) 부  신 어 신자  단말 (이동통신 )에 신자  

번  함께 시( 신  고 보 데이 를 스 이) 는 것이라는 에  

동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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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만, 고 실시 명  부가 보가 신자  단말 부  추출 는 것도 포함

는 면, 행 명에는 고 보가 신자  단말  모리에  추출 는지 여부가 명

시  나타나 있지 않지만,  7 증  3 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 면, 

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 이 인 2001. 3. 15. 국  공개공보 WO2001-19093  

공개  ‘지능  트워크에  (CALL) 어’에  명에는 신자 부  신  

번  는 URL에 여 데이   엔트리가 컬 단말  데이 베이스에

 식별 / 는 추출 는지 인 는 과 에 여 착신 단말 가 신자를 알고 있

는 경우 신자  이름‧사진 등과 같  식별 보가 단말  모리에  추출 어 착

신 단말  사용자에게 시 고, 착신 단말  신자를 알지 못 는 경우 신 단

말에 연  외부 데이 베이스  데이 베이스 질 를 개시 는 결 이 이루어  

그 결과가 착신 단말  사용자에게 시 는 구 이 이미 개시 어 있는 사실  인

  있 므 , 통상  자라면 행 명에  공개공보에 해 공지  내

용  결합함 써  구 요소 4를 용이 게 도출   있다고 이 상당 다. 

    라) 구성요소 5

    고 실시 명  구 요소 5  행 명   구 요소는 연결 보(  

번  는 인  사이트 주소)가 신자  택에 해 부가 보에 상 는 웹사이

트 는 번  링크(  번 에 른 ARS에 속 는 웹 버를 통해 해당 

인  사이트에  속) 는 것이라는 에  동일 다.

    마) 구성요소 6

     ⑴ 고 실시 명  구 요소 6과 행 명   구 요소는 부가 보( 고 

보)가 데이 베이스를 구  버에 속  사용자( 고주)에 해 등 는 것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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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가장 게 진행 고 있는 모 일 고는 SMS 식  타겟  보를 공 는 

것이며, SMS 고 외에도 재 그래  고,  푸쉬 식  SMS 고, 리  미 어 고, 

interstitial 등  식  모 일 고가 공 고 있다(31면 3행).

 ○ 컨   고 : 컨   고는 상품에  보  추가 인 시지를 달 는 

태  보 스 고이다. 이러  태  고는 찬 고, 헤드라인  보, 게임, 복권, 

토리 스,  보 등  고가 해당 다(33면 17행).

 ○ 거래  고 : 거래  고는 매가 생 도  도 는 고이다. 이러  고는 

고  함께 인쿠폰 등  공 여 이용자가 를 걸어 거래가 생   있게 는 고

이 해당 다(33면 20행).

는 에  동일 다.

     ⑵ 다만, 고 실시 명   복권 당첨 결과가 부가 보에 포함 는 것인 

면, 행 명에는  복권 당첨 결과가 고 보에 포함 는지 여부가 명시  

나타나 있지 않다는 에  차이가 있다.

  그런데, 갑 73 증,  24 증  1 내지 4,  25 증  1, 2  각 

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 면, 고가 1심 법원에 참고자료  출  보통신

책연구원  간행  2001. 8. 1. 간  보통신 책 13권 14 (통권 283

)에 게재  “모 일 고  황과 시사 ”이라는  논 에는 아래  같  내

용이 재 어 있는 사실  인   있다.

 
살 건 ,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인 2001. 10. 29. 이 에 간   논

에는 모 일 고가 SMS 고, 리  미 어 고 등  식  리 공 고 있는

데, 그  컨   고  는 복권 등이 시 어 있고, 거래  고  

는 인쿠폰 등이 시 어 있  알  있다. 

  ,  21 증  재에 면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 이 인 200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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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5. 우리나라 공개특허공보 2001-16953  공개  

‘ 자 복권 통 시스   법’에  명에는 른쪽 

그림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  자 시지  복권 당첨 사

실  공 여 시 고, 사용자  통  버튼 입 에 라 

그 복권 당첨에  구체 인  안내 보  연결

도  는 구 이 이미 개시 어 있는 사실  인   

있다.                     

 라  통상  자라면 행 명에  논  는 공개특허공보에 해 공

지  내용  결합함 써  구 요소 6  용이 게 도출   있다고  것이

고, 그 결합  인 여 통상  자가   없는  효과가 생 다고 

보 도 어 다. 라   구 요소 6과 행 명  차이  통상  자가 행

명과  논  내용  결합 여 용이 게 극복해 낼  있다고 이 상당 다.

 이에 여 원고는,  논 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인 2001. 10. 29. 

이 에 국립 앙도 , 국회도  등  가에 었다고   없 므  이 사

건 특허 명  출원일 이 에 공지 었다고 볼  없다고 주장 나,  논 이 게재  

간행  간 주체, 그 식과 내용 등에 추어 그 행일  불특  다 인이 인

식  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이 상당 고, 갑 74, 77, 78 증  각 재만

는  논 이 2001. 8. 1. 간 었 에도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인 2001. 10. 

29. 이후에 야 공개 었  인 에 부족 며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 므

, 원고   주장  이  없다.

   3)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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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이상과 같   사  종합 면, 고 실시 명  그 구 요소가 모  행 명

에 개시 어 있거나 통상  자가 행 명에 이 사건 특허 명  출원일 이 에 

공지   결합 여 쉽게 도출   있는 것이므 , 이는 자 실시 에 해당

다고  것이다.

  다. 종합

  이상 살   같이 고 실시 명  자 실시 에 해당 므  이 사건 8항 

명과  요도 없이 이 사건 8항 명  권리범 에 속 지 아니 다. 라  

고 실시 명이 이 사건 8항 명  권리범 에 속 여 원고  특허권  침해함  

 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나 지 에  나아가 살  요 없이 이  없다.

4. 결론

  그 다면, 원고  청구는 이  없 므  이를 각  것인 , 1심 결  이  결

 같이 여 당 므  원고  항소는 이  없어 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

결 다.

재 장      사

            사 진

            사 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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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]

피고 실시발명

     상기 문자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를 지시하는 

          아이디와, 부가 정보  그 부가 정보로의 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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